
온실가스 사전감축 착수 등 기후대책 본격화

1.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실적 등록 및 보상 약속 추진





2. 산업계 업종별대책반 활동 강화





< 참고 : 해외 배출권거래, 청정개발체제(CDM) 등 탄소시장 동향 >

    * 청정개발체제(CDM: Clean Development Mechanism) :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실적(CER : Certicified Emission Reduction)을 자국(선진국)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
    * 배출권거래제(ET : Emissions Trading) :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



    ※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에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체계구축 과제 포함
    ※ 법적 근거 :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의2,『정부는 자발적 협약체결기업, 에

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실적의 
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』



      * 세계반도체협회의 2010년까지 1997년 대비 10% PFC 배출량 감축 합의에 
따라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공정부문의 감축실적 등록체계 필요

      * 사업계획서 작성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(약 300만원)에 
대하여 예산범위내 보상을 추진할 예정으로, 현재 CER(감축실적)의 국제거래 가격
이 5-6US$/tCO2임을 감안하여 500tCO2를 최소 감축규모로 설정



     * 타당성 심사위원회 :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



     * 온실가스 감축실적 시범사업(04.9-05.6)의 경우, 평균 3백만원의 행정비용 소요



    ※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시 후, 2-3년 후에 실제로 감축실적이 발생하므로, 검증
기관 정비는 사업 등록후 단계적으로 추진


















